
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 8의2] <신설 2018. 11. 28.>

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운영계획서의 포함 사항(제20조의7제1항제1호 관련)

1.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구분

2.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개요
  가. 사업자명, 대표자명,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설치예정지 주소
  나.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작 예정일 및 운영기간
  다.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용량 및 설치 부지면적
  라. 일일 가동 시간 및 연간 가동 일수
3. 고형연료제품의 사용ㆍ보관ㆍ처리계획
  가. 고형연료제품의 종류, 공급 업체명 및 업체별 공급 계획량, 공급 계약기간
  나. 별표 7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고형연료제품의 처리계획
  다. 고형연료제품의 사용ㆍ보관ㆍ처리 과정에서의 환경오염 방지대책
4. 에너지 이용계획: 사용시작 예정일부터 5년간의 연도별ㆍ용도별 고형연료제품

사용계획

5. 방지시설 설치계획

가.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, 일반도 및 연간 유지관리계획서

나.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, 일반도 및 연간 유지관리계획서

6. 주변 환경보호 및 주민생활 관련 계획

가.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주변지역 환경보호 계획

나.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 또는 주민지원 계획

다. 대기오염물질 배출량,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결과,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

정기검사 결과 등 시설 운영 관련 정보공개 계획


